
와이어로프11

스트랜드 구성 구성 및 특징

건설업 전체 1개의 중심에 6개의 소선이 1개층(Layer) 둘러싸고 있는 형태. 가장 흔함

50억 미만

중심을 2개 층의 소선이 둘러삼. 각 층에 들어있는 소선의 수는 같으며,

같은 층에 들어있는 소선들의 직경은 같다. 직경이 작은 내층의 소선은 직경이 큰 외층의 

소선 사이의 골(Valley)에 들어가는 구조.

1억 미만

중심을 2개 층의 소선이 둘러싸는데, 소선들의 직경이 같다. 외층의 소선

갯수는 내층의 2 배이다. 직경이 가는 필러(Filler wire)가 내층의 골과 외층의 골 사이의 

간격을 메운다. 따라서 필러의 수는 내층의 소선 수와 같다.

1~50억

중심을 2개 층의 소선이 둘러싸는데, 내층의 소선들은 같은 직경을 가진다. 외층의 소선들은 

2가지 다른 직경을 갖는데, 크고 작은 직경이 번갈아 가며 내층을 싸고 있다. 큰 직경의 소선이 

내층의 소선 사이 골에 들어가고, 작은 직경의 소선이 내층 소선의 산(Crown) 위에 올라간다.

50억 이상

이상의 스트랜드 구조를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구조 그림의

사례는 내부의 2개 층에서 Seale 구조를 갖고 있고, 3번째 층은 Warrington 구조이며, 

외층인 4번째 층은 Seale 구조

여러가닥의 철심(철사)을 엮어 하나의 철사집합을 이루는 것

로프경 허용차(KS D 3514)

로프경 10㎜ 이상 공칭경의 +7%~0%

로프경 10㎜ 미만 공칭경의 +10%~0%
올바른 측정방법 잘못된 측정방법

와이어로프의 지름측정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제9절 양중기  제163조 ~ 제170조

2024-교육혁신실-85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 와이어로프

ROPESTRANDWIRE

와이어 로프의 구성도

중심

소선

심선

스트랜드
와이어 로프



로프 유형

와이어로프 꼬임

와이어 로프의 스트랜드에 들어있는 소선의 수로 로프의 종류 구분. 

유형의 표기는 6 × 19와 같이 2개의 숫자로 이루어짐, 첫 번째 숫자는 스트랜드의 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스트랜드 내의 소선의 수를 대표. 스트랜드 내의 소선의 숫자가 증가하면 소선이 

가늘어지며, 유연성은 좋아지지만 마모에 의한 단선 위험도 높아진다.

6 x Fi(24) + IWRC B종 20mm

Rope Diameter

심강의 종류

Strand구성(소선수)

형태기호(S.W.Fi.Ws)

Rope의 구성(Strand수)

종별(소선의 인장강도)

스트랜드의 수(NO. OF STRAND(6)) 스트랜드의 수(NO. OF STRAND(6))

소선의 수(NO. OF WIRES(19)) 소선의 수(NO. OF WIRES(37))

중심의 형태(CORE TYPE(FC)) 중심의 형태(CORE TYPE(IWRC))

꼬임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꼬임 방향에 따라 로프의 특성이 달라지며, 특히 드럼에 감을 때 

감는 방향을 꼬임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보통꼬임은 로프 표면에 보이는 소선의 방향이 로프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랭꼬임은 로프 방향과 소선의 방향이 많이 틀어져 보인다.

구분 특성

보통꼬임

(RegularLay)

- 로프의 꼬임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 랑그꼬임에 비해 하중이 걸렸을 때 자전에 대한 저항이 크다

- �랑그꼬임에 비해 로프 표면의 소선과 외부와의 접촉길이가 짧아 마모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랑그꼬임에 비해 로프 내구성 면에서 약간 뒤진다.

- �랑그꼬임에 비해 자전이나 형태파괴에 대한 저항이 크고 취급이 용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랑그꼬임

(Langs Lay)

- 로프의 꼬임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방향이 동일하다.

- �로프 표면의 소선과 외부와의 접촉길이가 길어 마모에 의한 손상이 작아 보통꼬임보다  

내구성에서 유리하다.

- 소선이 로프 중심축과 이루는 각도가 보통꼬임 보다 커서 유연성이 높다.

- �스트랜드가 서로 자연히 엉겨붙는 방향과 반대로 꼬여진 부자연스러운 꼬임방법이므로 꼬임이 

단단하지 못해 풀리기 쉬우며, 스트랜드 사이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Kink가 발생하기 쉽다.

- 삭도용 및 광업용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 와이어로프
제2편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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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수 : 달기구 절단하중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와이어로프의 절단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

33

44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 금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부착된 것을 사용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

안전계수   =
달기구 최대하중

달기구 절단하중

구분 안전율(안전계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와이어로프 사용 제한55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꼬인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해 열 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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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점검

1 형상 변형

2 마모/부식 상태점검

- �마모 : 소선과 소선의 돌기 부분이 마모되어 없어짐

- 부식 : 피팅이 발생하여 곰보자국이 형성 됨

3 파단

- 현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육안으로 점검 가능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66
➊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➋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➌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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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샤클,섬유로프 등의 사용 제한

슬링벨트

77

88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된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 금지

- �중량물 운반을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 등은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 �안전시험성을 거쳐 안전율이 3이상 확보 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인 

취급용구는 비파괴시험 실시

- �엔드리스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 

 *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 압축멈축, 그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

- �크레인의 훅이나 기타 권상기구에 화물을 달기위한 것으로 봉제된 웹 요소로 구성된 것. 조선소나 

하역현장 등에서 강관이나 스테인레스 강 등과 같이 미끄럼이나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와이어로프나 체인보다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며 유연성이 우수함.

※ 슬링벨트의 폐기기준
           �➊ 봉재선의 풀어진 길이가 벨트의 폭보다 클 때 

➋ 봉재선의 풀어진 길이가 봉재부 길이의 20%를 넘을 때 

➌ 아이부의 봉재선이 풀어진 경우 

➍ 표면이 털모양으로 일어난 경우 

➎ 사용한계표시 부분의 노출 또는 손실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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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샤클은 핀의 크기가 아니라 몸체인 바우의 지경으로 크기를 결정. 

➋ 모든 핀은 직선이어야 하며 스크류 핀은 완전히 정좌 

➌ 코터 핀은 반그시 원형 핀 샤클과 함께 사용 

➍ 바우의 가운데 부분 또는 핀의 마모가 원 직경의 10%이상인 샤클은 교환.

* SWL (Safe Working Load)-안전작업하중

* WLL (Working Load Limit)-작업하중 제한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99
- 양중기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로프로 사용 금지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샤클의 체결 방법

샤클의 점검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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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크레인 인양중 로프 파단

리프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끼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저 자재와 훅 블록이 떨어져 지

상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맞음

일반작업용 윈치식 리프트 입구에서 자재를 이송

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파단되어 운반구가 떨어져 근로자가 운반구와 승

강구 사이에 끼임

- 권상용 와이어로프 상태 미흡

- 타워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조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안전인증 미실시 리프트 설치 및 사용

- �리프트 안전작업을 위한 정격하중, 운정속도, 경

고표시 등 미부착

-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등 점검 미실시

- 와이어로프 상태 등 점검 철저

- 타워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설정 및 조정

- �타워크레인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 리프트 설치 및 사용

- 드럼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 기구 설치

- 과적방지를 위한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 �리프트 정격하중, 운전속도, 탑승금지 경고표시등 부착

- 와이어로프 정기적 점검실시

개요

개요

원인

원인

대책

대책

(2016-안전-1286,1287)

와이어로프  
재해사례

(2012-교육미디어-532)

크레인 와이어로프 교체  
기준 OPS

(2023-교육혁신실-1000)

와이어로프 사용 및 폐기  
결정 가이드 OPS

[참고] 함께 볼만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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